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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 앙  방 법 원

판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5가단30730  손해 상( )

원       고 AA

피       고 BB

변  종 결 2015. 12. 11.

 결  고 2016. 3. 11.

주      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,000만 원  이에 하여 2015. 4. 18.부  2016. 3. 11. 지는 

연 5% , 그 다 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15%  각  계산한 돈  지

하라.

2. 원고  나 지 청구를 각한다.

3. 소송 용  80%는 원고가,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4. 1항  가집행할  있다.

청 구 취 

피고는 원고에게 5,000만 원  이에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 날부  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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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오자마자 컵라면에 김밥 반줄 먹었는데 또 머가 먹고 싶네 생리할 때가 되어서 그런가

봐요

  - 전화 받아요.. 계속 안받음 매장으로 들어갈 거예요

  - 전화 주세요.. 할 말이 있으니-안갈거니까 연락주세요

갚는 날 지 연 20%   계산한 돈  지 하라.

이       유

1. 사실

  가. 원고  소외 CC는 1986. 11. 30. 결 식  리고 1988. 6. 14. 인신고를 마

 법 상 부부 , 슬하에  DD(2000 생)  고 있다. CC는 아래  같이 피

고  만나  이 에도 다른 여자  부 행 를 한 이 있었고, 이  인하여 원고  

CC는 간 별거를 하 도 하 다.

  나. 원고  피고는 1989 경 처  만난 이후 1995 경 원고가 운 하  미용실에  

피고가 근 하는 등 계속 하게 지내 다. 

  다. CC  피고는 2010. 9. 15.경 울 랑구 면목동 소재 상 불상  모 에 함

께 하 다가 원고에게 각 었다. 당시 원고는 피고  CC에 한 고소를 취소

하고, 피고 부  ‘2010. 6.경부  2010. 9. 15. 지 CC  만나고 간통했 나, 이후에

는 CC에게 근하거나 통 를 하지 않겠고, 이를 할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자

료를 지 하겠다는’ 내용  각 를 았다.

  라. 그러나 그 후에도 CC  피고는 계속 만났고, 피고는 2011 경 당시 우자

 소외 EE과 이 하 며, 2015. 1. 22. CC에게 다 과 같  내용   

자 시지를 송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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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. CC  에   같  내용  자 시지를 견한 원고는 2015. 2. 

16. 이 사건 소를 하 고, 재 지 CC  인 계를 지하고 있다.

[인 근거: 다  없는 사실, 갑 1~9 증  각 재, 변  체  취지]

2.   단

   인 사실에 하면, 피고는 CC에게 우자가 있는 것  알면 도 랫동안 

CC  내연 계  지내는 등 부 행 를 하 다고 이 상당하다. 

  3자가 부부  일 과 부 행 를 함 써 인 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

 침해하거나 그 지를 해하고 그에 한 우자  권리를 침해하여 우자에

게 신  고통  가하는 행 는 원  불법행 를 구 하고( 법원 2014. 11. 

20. 고 2011므2997 원합 체 결 등 참조),  같  피고  불법행  인하여 

원고가 심한 신  고통  겪었  것임  경험 상 분명하므 , 피고는 원고에게 원

고가 입  신  피해를 상할 가 있다.

  나아가 피고가 지 하여야 할 자료  액 에 하여 보건 , 원고  CC  나이, 

인 간  인생  과 , 자  , 피고  나이, 피고  CC  부 행  

도  간, 이 사건 소송 이후 당사자들  태도, 그 에 변 에 나타난 모든 사

 종합하여 보면, 피고가 원고에게 지 할 자료는 1,000만 원  함이 상당하다. 

  라  피고는 원고에게 1,000만 원  이에 하여 불법행 일 이후  원고가 구

하는 에 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 날인 2015. 4. 18.부  피고가 이행

 존부  범 에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결 고일인 2016. 3. 11. 지는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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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 한 연 5% , 그 다 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에  

한 연 15%  각  계산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. 

3. 결  

  그 다면, 원고  이 사건 청구는  인  범  내에  이  있어 인용하고 나 지 

청구는 이  없어 각한다.

사 소


